
(단위 : 천원)

세입·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8,055,354,230 241,658,000

7,193,637,763 215,809,000

861,716,467 25,849,000

861,716,467 25,849,000

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,700,000 261,000

ㆍ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7,554,775 526,000

ㆍ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,498,293 194,000

ㆍ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84,694,089 11,540,000

ㆍ소방특별회계 444,269,310 13,328,000

제 8 조 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

            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         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
         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
         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
         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

제 5 조  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            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3,781,313천원으로 하고

제 7 조 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 176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예    산    총    칙

제 1 조  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

제 2 조  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 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 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구              분

일 반 회 계

특 별 회 계

기 타 특 별 회 계

총              계

            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
